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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 

헌라 사건 청 들  청  당시 한 당   원들2019 6 20 (○ 

하 청  원들 라 한다 고 피청  다 헌라‘ ’ ) , . 2020 1 

사건 청 들  청  당시 한 당과  원들 고 피청 들  , 

과 다.

어민주당 미래당 민주평 당 당  각 원내 는 , , , 2019. 4. 22. ○ 

지역  행 에   감 역별 비  연동  ‘ 225 ( 253 28 ), 75 , 50% 

 연동  비  담  공직 거  개 안  개 특별 원 에’

 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  하  합85 2 , 

에 해 는 각 당   거쳐  당  원내 들  책 지고 , 4 2019. 4. 

지 개 특별 원 에  신 처리 상안건 지  료하  하 다25. . 

 개 특별 원  원   시2019. 4. 29. 368 ( ) 

개 특별 원  차 에 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 등 9 ‘ ’( 17

 안  하  사건 원안 라 한다  신 처리, 2019985 , ‘ ’ )

상안건 지 동 안  상 하고 차 에   진행하, 2019. 4. 30. 10

여 가결  포하 다 에 피청    같  . 2019. 4. 30. 

개 특별 원  결에 라  사건 원안  신 처리 상안건  지

하 다  사건 원안  개 특별 원  사 원  거쳐 . 2019. 

본 에 었다11. 27. . 

후 피청    시 차 본2019. 12. 23. 372 ( ) 1○ 

에  사  항  시 결  건  상 하 다 피청1 372 ( ) . 

    지 간  2019. 12. 11. 2020. 1. 9. 30

하 고 후  원     지 , 155 2019. 12. 11. 12. 25. 15

간  하 는 안  하 다 청  원들   안건에 하여 . 

 항에  한  피청  에게 하106 2 1

나 피청   결  건  한 에 합하지 않다고 , ‘ ’

단하여  실시하지 않고 찬 만 허 한 다  간  하, , 15

는  안에 하여 결하여  안  가결 었  포하 다.

어  피청    결에 라 사  항   사건 원4○ 

안  본 에 상 하 고 에 해 는   항  , 95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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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 건  안  원  안  원안과 동1 [ 155 , (

하  사건 안 라 한다  어 는  알린 2019985 ) - ‘ ’ ]

다  안에 한 한  실시 었다, .

에 청  원들  피청   2019. 12. 26. 2019. 12. 23. ○ 

 시 차 본  과 에  사  항  372 ( ) 1 1 ‘ 372

시 결  건 과 하여 청  원들  한   ( ) ’

 거 하고 사  항  상 한 행  어 신1 2019. 4. 24. 

처리 상안건  지   사건 원안  내 과는 다   사건 안  

신 처리 차에 라 본 에 상 한 행 가 청  원들  해당 안건

에 한 심 결  해하고 한 당  내  해한다고 · , 

주 하  각 상 행  심 결  해  과 그   하, ·

는 한쟁 심  청 하 다 헌라(2019 6).

한편 피청    시 차 본, 2019. 12. 27. 373 ( ) 1○ 

에  사  항 공직 거  개 안 에 한 결  진행하1 ‘ ’

다 피청    에 라  사건 안에 해  . 96

결하도  하여 재    찬    사건 안  가결 었, 167 156

 포하 다.

에 청 들  피청    사건 안 가결 포행2020. 1. 7. ○ 

가 청  원들  안 안 심 결  해하고, · , 

한 당  차 참여  해하 다고 주 하 그 해  과  , 

사건 안 가결 포행     피청    같  공직 거

 개 행  헌   하는 한쟁 심  청 하 다 헌, (2020

라1).

심판대상 및 관련 법령 

피청    시 결  건 과 하여 (1) ‘ 372 ( ) ’

  지 간  하 는 후  원  2019. 12. 11. 12. 25. 15 155

 한 안  가결 포한 행 하  사건  안 가결 포( ‘

행 라 한다 가 청  원들 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그 ’ ) ·

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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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청    사건 안  가결 포한 행 하 (2) 2019. 12. 27. (

 사건 안 가결 포행 라 한다 가 청  원들  안 ‘ ’ )

안 심 결  해하는지 여 한 당  균등  , · , 

차 참여  해하 는지 여    사건 안 가결 포행   여

피청  가  항   사건 안 가결 포행  통하여 공직 거(3) (2)

  개  것  개 한 행 하  사건 (2020. 1. 14. 16864 ) ( ‘

공직 거  개 행 라 한다 가 청  원들  안 심 결  ’ ) ·

해하 는지 여 한 당  차 참여  해하 는지 여   , 

그  여

관련 법령 별지 첨부[ : ]

결정 주문 

청  한 당  승계  미래통합당  심 청  나 지 청 들  피청○ 

 에 한 심 청  각하한다.

나 지 청 들  피청  에 한 심 청  각한다.○ 

심 상별 주 견  지   같( ) .※ 

이유의 요 법정의견 ( )

 청  한 당  승계  미래통합당  청 에 한 단 각하 - 

당    민주주 에 없어 는 안  한 공  능  행하○ 

고 나 당  민   직 그  격   사, , ·

 결사 내지는 격 없는 사단 공  행사 주체  가, 

 지  갖는 것  아니다 라  당  특별한 사  없는 한 한쟁. 

심 차  당사 가  는 없다.

  항 본  당  단체가   다고 규 하고 다33 1 . ○ 

그러나 헌  한쟁 심 청  당사  원들   단체에 

해  규 하고 지 않다 한 단체  한 해는 단체에 한 . 

원 개개  심 결  등 한 해  어질 가능  단, ‧

체   등 사 에 쟁 가 생하 라도 원과  등 사  



- 4 -

한쟁 심  해결할  어  같  쟁  해결할 당한 나 , 

 없다고 할  없다 러한  합하 단체는 그 한 해  . , 

 한쟁 심  청 할  없다.

그 다 당  헌   항   헌 재   항 , 111 1 4 62 1○ 

 가 에 해당한다고 볼  없 므 한쟁 심  당사 능1 ‘ ’ , 

 지 아니한다 결  청  한 당  승계  미래통합당  심 청. 

는 청 능  없는 가 한 것   하다.

 청  원들  피청    사건 공직 거  개 행 에  

한 청 에 한 단 각하- 

 에 한 한쟁 심  하  해 는 것  청  한○ 

 해하 거나 해할 한 험  어야 한다 그런   사건 공직. 

거  개 행  개  공직 거   내  (2020. 1. 14. 16864 )

원 거  하여  연동  비  도 하는 등 

거   내 만  담고 어 원  하는 과  뿐 청, , 

 원들  해 었다고 주 하는 안 심 결 과는 아 런 ·

 없다 그 다  피청    사건 공직 거  개 행  하여 . 

청  원들  안 심 결  해  가능  없다고 할 것 므·

  심 청 는 하다, .

 청  원들  피청    사건  안 가결 

포행 에 한 청 에 한 단 각- 

 사진행에 한 폭  재량    므 다, ○ 

 가  헌 나 에  지 않는 한  사

차 진행 행  하여야 한다.

한 도  취지는  견  개진   는  보 하‘ ’○ 

도 사 차가 지나 게 지연 거나 안건에 한 처리 체가 가능하게 , 

는 것  지하여 안건에 한  심 가 루어지도  하는 것 다‘ ’ .

 에 라 집  후 시 결    하는 것  7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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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는  상  운  식 다 한  역시 가 집. 

 후 시 결    하여 해당  가 해  는 상

태에  실시 는 것   하여 해당  지만 보 도  규, 

어 다  항( 106 2 8 ).

결  건 에 하여 한  실시 는 경우 한  할 원‘ ’ , ○ 

  상 없거나 한  결동 가 가결 지 않 가 해당 , 

 하지 못하게 다  항  한  실시하는 . 106 2 8

에 해당 가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   다  에  지체 없  

결하도  규 하고 나 미 헌   항에 하여 료  해당 , 47 2

 그 다  에 러 결 할 여지는 없다 결  결  건 에 하. ‘ ’

여 한  실시 한  결  건  처리 체  쇄, ‘ ’

하는 결과가 래 다 는 당  특  안건에 한 처리 체  가능하게 . 

하는 것  아니라 처리  지연시키는 단  도  한 도  취지

에 할 뿐만 아니라  에도  다, 7 .

가 집 할 마다 해당 결  건 에 하여 한  개시 어 ‘ ’○ 

헌   항에 라 폐  지 한  실시 는 다47 2 , 

 안건   심 결할  없게 므 동  사실상 마비 다· , . 

 같  결과  피하  해 는 가 매 에  하는 것  포

할 에 없다  하지 못한 채 가 비 상  운 도  하는 . 

것   상  도 하고  도  한 도가 도한 라

고 볼 는 없다.

민  안 나 경 책과  주  안 등 가  드시 하게 ○ 

처리해야 하는 안건  처리가 지연  가 민   역할

  행하지 못할 우 가 다 그런  결  건  한  . ‘ ’

상 라고 보 앞  본  같  동  사실상 마비  가능  , 

다  피하  하여 가 매 에  하는 것  포 하고 쟁  . 

안건   상 하 라도  경우 시  경우  는 , 100 , 30

간 동안 단 한 건  안건만  처리할  게 다.

 항  한  상  다  에  결   106 2 8○ 

는 안건  하고 다 그런  결  건  해당 가 료  후 .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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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 다  에  결   없 므 결  건  한  , ‘ ’

상  다고 해 하는 것   항에도 한다106 2 8 .

그 다 결  건  그 본질상  에  한, ‘ ’ 106 2○ 

 상  지 않는다고 보는 것  타당하다.

피청    사건  안 가결 포행 는 청  원들○ 

 심 결  해하지 않 므  나아가 살펴볼 필  없   볼 · , 

 없다. 

 청  원들  피청    사건 안 가결 포행 

에 한 청 에 한 단 각– 

 가 본 에  동  할  도  한 취지는 한 95○ 

 내에  원  본 에 상  안에 한  사  원

 심사 차  거 지 아니하고 곧  본  심 과 에  시할  

도  허 함  안 심   고하  한 것 다 그런  . 

동  지나 게  에  할 경우 가 안 심 에 한 운

 원리  채택하고 는 원  심주  해할 우 가 다  . 

 항  취지는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심사가 루어95 5

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   한함  원  심주  

공고  하는 것 다.

  항 본  언 취지 경과  합  고 하95 5 , , ○ 

원  심사  거쳐 본 에  안  취지  내 과 직  , 

 는지 여 는 원안에  개 하고  하는 에 한 가 삭  는 ‘ , 

변경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안  내 지 심사할  , 

었는지 여   단하는 것  타당하다’ .

 사건 원안과  사건 안  개 취지는 사  고 당득 과 ‘ , ○ 

 사   지역주  당체  극복 하는 것  , ’

동 하다. 

 사건 안  항   원  변경하는 내   사건 21 1○ 

원안  항  당시 공직 거  그  는 내  한 것 다21 1 . 

 사건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 원  당시 공직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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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  것 지 변경할 것 지에 하여 심사가 루어질  었다, .

 사건 안  역별 비  삭   항들  · ·○ 

역별 비  도 하  하여  사건 원안  개 신 한 항들  ·

당시 공직 거  그  는 내  한 것 다 는 실질   사. 

건 원안   역별 비 에 한  사  시한 ·

것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찬  포함 어 므  , , 

사건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심사가 루어질  었다. 

 사건 안  는  사건 원안  가 한 당헌 등  3 3○ 

 간  한 것   간  어떻게 하는 것  한지에 , 

하여  사건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심사가 루어질  었다.

 사건 안  는  사건 원안  항 연동  비4 189 2 (○ 

에 하여 실시하는 비 원 거에 한하여 는 ) 2020. 4. 15. 

특  한 것 다  사건 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연동  비. 

 하는 에 하여 심사가 루어질  었다. 

앞  살펴본 내  합하여 보  사건 안   사건 원안  개 취, ○ 

지에 변  래한 것  아니고  사건 원안  개 취지 달  해 시

한 여러 단  만 채택한 것에 과한 것  사건 원안에 , 

한 원  심사 차에   사건 안  내 지 심사할 도 었 므

 사건 원안  취지  내 과 직   다 라   사건 , . 

안 가결 포행 는   항 본 에 지 않는다95 5 .

결  피청    사건  안 가결 포행 는  95○ 

 항 본 에 지 아니하고 그  청 들  주  한  없5 , 

므 청  원들  심 결  해하지 않는다 라   나아가 , · . 

살펴볼 필  없  피청    사건 안 가결 포행 는 

 볼  없다. 

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

재  애 재  애 재  재  진  청   , , , 

원들  피청    사건  안 가결 포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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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건 안 가결 포행 에 한 각 한 해  청 에 한 

견( )

가  사건  안 가결 포행 에 한 한 해  청 에 한 단. 

한   가 특  안건  본  통과  막  해 한  시○ 

간  어  지 할  게 하는 합  사진행 해 단(filibuster) 

 하나 다 그러나 한   어  지  는 없 므 특  . , 

안건에 한 사진행  쇄하는 것  아니라 한  아도 다  

지 결  지연시키는  할 뿐 다 한 한 도  사  안. , 

건과  없  단  사진행 해  다   책 한 

당  여  심     에 는 한 도  

하는 것에 신  하게  것 다 라   도가 갖는 는 . 

 사  시  지연하   견해  듣고 다  가 , 

합  통하여 안  처리할  도  동  여하여 극단   상

 피하게 한다는 에  찾   다.

늘날  변  실 에  립원리는  에게 집 당  ○ 

 통 할 가능  보 할 것  청한다  보 가 가능할  . 

도  사 과 에 향  행사하는  차  리가 보 어야 

한다 헌  에 라 집  항 사 . ( 47 1 ), ( 61 ), 

 과 답변 등    에게 보 하고 ( 62 ) 

다 한  헌 에 규  도는 아니지만  가 합  . 

사진행  지연할  는 단  도  상   보  신에 , 

비 어  한  한 보 하는 향  해 하여야 한다.

 에게 견 시   보 하여 사  진행  지연할  도○ 

  여하는 한  취지  고 할 한  특별한 사, 

 없는 한 든 안에 해  어야 한다 만  한  하. 

 해 는  규  는 한  할 만한 합리  가 

어야 한다.

그런  행 상 는 결  건 과 하여 한  는 찬‘ ’○ 

 하는  규  없고 에  결  건 에 해  , ‘ ’

 실시하지 아니하  행  재한다고 볼 만한 료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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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는 매  결 어야 하지만 가  집 에 차 본, , 1○ 

 개 하여  하지 못하 라도 헌   항에 라  47 2

상한에 도달하   그 가 료 므 한   하고 , 

는 간 한  어  한 복  는 없다. 

 결  건 에 한 한  실시  경우  헌      ‘ ’ , 47

항에  간 동안 실시   다 그러나 결  건 과 하여 한 2 . ‘ ’

차  한  실시 었  경우 는 다   사, 

 하  결  건  한   쟁  안보다 후‘ ’

 하거나 결  건  사  체에  하여 결  건‘ ’ , ‘ ’

  한  복 는 것  지할  다 결  다   . ‘

결  건 에 한 결  루어지지 아니하 므 쟁  안에 해  ’ , 

한   헌   항에  해진 동안 루어질   47 2

것 다 처럼 특별한 사  없는 한 결  건 에 한 한  . , ’

한 만 루어질 에 없다 그 다  에는  결  없  곧  . 

쟁  안에 한 한  루어지게 므 한  사실상 , 

하  하여  짧게 할  없고 쟁  안에 한 한  , 

 보   다 결  결  건 에 한 한  가능하다고 . ‘ ’

하 라도  하여 결  건  한   지연시키는 과가 ‘ ’

 뿐 다.

결  건  격상 해당 에만 므 한  실시한 해‘ ’ , ‘○ 

당 안건   다  에 지체 없  결하여야 한다 는  ’ 106

항    없다 그러나  항  항2 8 2 . 106 2 8 7 , 

항과 연결하여 해 해야 하고 그 취지는 한  결  경우에는 그 9 , 

안에 해   상 한  다 지 말고 결  하여 쟁  결

하 는 것 다 해당  에 한  결  경우에는 결  건. ‘ ’

에 하여 지체 없  결  해야 쟁  해결 다는   안과 

차 가 없고 다만 안건  격상  료  쟁  연  해결 므, , , 

항   여지가 없는 것뿐 다 라   106 2 8 2 . 

항    없다고 하여 결  건  한106 2 8 2 ‘ ’

에 격상 합하다고 볼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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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 결  건  한 에  하는 항  행  재하지 아‘ ’○ 

니하고 결  건  격도 한 에 합하다고 볼 만한 것  없, ‘ ’

는 상  사건 결  건에 해  청  원들  한  , 

 거 한 피청   행 는  항  하106 2 1

다고 할 것 다.

 같   한 피청   행 는 결  결  건‘ ’○ 

에 해  결  실시하여 가결  포한 피청   행 에 직

 향  미 다 라   사건  안 가결 포행 는  . 

항  하여 청  원들   사건  안에 한 106 2 1

심 결  해하 다.‧

나  사건 안 가결 포행 에 한 한 해  청 에 한 단. 

는 안 심 에 한 운  원리  원  심주  채택하고 ‘ ’○ 

어 원  심사는   등  사결 에 어  엇보다 한 

과 다 그런  본  심 단계에  안   한 없  허 다. 

 원  심사  사 원  거쳐 본 에 는 상, 

 심  가 해 고  폐해  러 게 므 러한 , , 

 막  하여   항  동  통해 는 , 95 5

안   한하고 다.

본 에  동  개 안  안  하는 것  한하는  ○ 

 항  원안  취지  내 과  직   미  해 하95 5 ‘ ’

 해 는 언 체  개 상 미에 하여 개 안   본질  

개 안  내재  한계   항  과 과 취지, 95 5 , 

 다  항과  계 등  합  고 하여 해 하여야 한다 원. ‘

안  취지  내 과  직   원안과 안  근본  동 하여’

야 한다는 원안  취지  안 취지 사  직  안  내  ‘ ’, 

개  항  원안  개  통해 실 하고  하는 근본  루

 한 한 단  는 계에 어야 한다는 원안  취지  안  ‘

내  사  직  원안과 안  각 개  항  동 한 주’, 

 다루어야 한다는 원안  내 과 안  내  사  직  ( ) ‘ ’主題



- 11 -

 나누어 볼  다   항  안   가지  . 95 5 3

직    갖 어야 할 것 고 만  그  단 하나  직  , 

라도 결할 경우에는 동  통해 할  는 한 안   

 없다.

본 에  심    사건 원안  공직 거  개 안에 해당하므○ 

 원안  취지  안  내  사  직    사건 원안  공직‘ ’ ‘

거  개  통해 실 하고  하는 근본 과  사건 안  개  

항  직   어야 한다 는 것 고 것   사건 안  내  .’ , 

개  항   사건 원안에  공직 거  개  통해 실 하고  하는 

근본  루  한 한 단  는 계에 어야 함  미한다.

 사건 원안  실 하고  한 근본   하나는 원  지‘○ 

하 도 비 비  여 비 원   가시킴  

에  사  고  통해 거 도  민  고하는 것 에 ’

다 그런  사건 안  내  개 항   사건 원안  . , 

원    지역  비   하여 비300 225 , 75

원   가시켰  것   공직 거 과 같  지역  253 , 

비    돌  았는 것  비   통한 47 , 

민  고라는  사건 원안  근본  실 과 는 향

  것   사건 원안  근본  루  한 한 단  

  없다 라   에 어   사건 원안  취지   사건 안. 

 내  사  직   지 않는다.

 사건 원안  근본    다  하나는 지역  거에  근 한 차‘○ 

 낙 한 후보  비  통해  하   역별 비

 연결하여 지역주  당체  하는 것 었는  사건 안  내’ , 

에   역별 비   삭 한 것   사건 원안  

근본  루  한 한 단   시킨 것  그 근본 

 실 에 역행하는 것 다 라   에 어 도  사건 원안  취. 

지   사건 안  내  사  직   지 않는다.

결   사건 안  본  심 단계에  동  통해   는 ○ 

한 안  갖 어야 할   항 본  건  비하95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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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하 므  사건 안   사건 원안과 함께 본 에 상 한 피, 

청   행 는   항  하 다고 할 것 다95 5 .

 같   사건 안    항  안  95 5○ 

건  갖 지 못하여  사건 원안과 함께 본 에 상 할 것  아니라 별도

 안건  원 에 어 심사 었어야 했는   항( 81 1 ), 

피청   러한 차  거 지 않고 하게 본 에 상  

 사건 안에 하여  거 고 결  실시하여 가결  포한 것, 

므 피청    사건 안 가결 포행 는   , 95

항  하여 청  원들   사건 안에 한 심 결  5 ‧

해한 것 다.   

재  애 재  재  진   사건  안 가 , , 

결 포행    사건 안 가결 포행 에 한 각 청 에 

한 별개 견 각( )

한쟁 심 에  청  한  해 었다고  경우 헌 재  , ○ 

 항에  그 원  는 피청  처  취 하거나 그  66 2

할 것 지 여 에 하여 헌 재 에 재량  여한 취지는 한쟁 심, 

 헌  한질  객  라는 객  쟁  격과 해  청

 한  하는 주  쟁  격  동시에 지니고  하

여 헌 재  하여  한쟁 심 도  가 는 립원리  실, 

질  실 에 가  합한 결  하도  하  함 라고 할 것 다 라  . 

한쟁 심 에  피청  처  하여 청  한  해  것

 하는 경우 그러한 처   할 것 지 여 는 한 해 사, 

 헌  해  청  한과 그 원   피청  처  , 

헌  한질  내에  가지는 미 한쟁 심  결  통하여 달  , 

 는 헌  한질  복   등  합  고 하여 단하여야 

할 것 다.

 사건  안 가결 포행  하여 청  원들  한  해○ 

 사 는  항  하  뿐 므  헌  106 2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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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다고 보 는 어 다 해  한  본 에  체  안 등 안. 

 내  심사하거나 그에 해  결하는 한  아니 피청   사, 

건  안 가결 포행  가 해 다고 하 라도 합  통한 

결   연 하여 쟁   해결할 가능  다 한  사건. 

 경우 한쟁 심  통하여 청  원들  해  한  복  

가능  없고   사건  안 가결 포행 에 하여 그  , 

할 경우에는  안  크게 훼  것 다 그 다 한 해  . , 

하는 결 만 도 피청   행  헌  해 하고 향후 

사한 행  복  억 하는 에는 하다고 할 것 므  사건  , 

안 가결 포행 에 해 는 그  하지 않는 것  타당하다.

 사건 안 가결 포행  하여 청  원들  한  해  사○ 

는   항  하 다는 것 원  심주 는 헌 상 95 5 , 

원  볼 는 없고 본 에   안  원안  취지  내 과 , 

직   는지에 해 는 원안  취지  내 과 안  취지  내

 과 등  상  비 하여야 비  알  므 러한  , , 

헌  하다고 보 는 어 다 한  피청    . , 

사건 안 본  상 행 는 차  미만  가질 뿐 그 실체  결 하, 

는 미  갖는 것  아니고  사건 안   사건 원안  취지  내, 

과 직   는지 여 에 한  단  못 었는지 여 는 

본  과 결과 에  검 어야 할 실   사건 안에 , 

한 한 과 결  거쳤 므 립원리상    , 

하여 피청   행   직  단하는 사  개  

하여야 할 역에 한다 한편  사건 안 가결 포행   . , 

생한 개  공직 거 에 라 미 원  어   개21

원  앞 고 다. 러한 사   고 할 한 해  하는 결, 

만 도 피청   행  헌  해 하고 향후 사한 행  

복  억 하는 에는 하다고 할 것 다 라   사건 안 가결. 

포행 에 해 는 그  하지 않는 것  타당하다.

재  애   사건  안 가결 포행    사건 안  



- 14 -

가결 포행 에 한 각 청 에 한 별개 견 각( )

헌 재   항  한 해  원   처  취 하거나 그 66 2○ 

 하는 것  헌 재  재량  하도  한 것  가  상‘

간 가 과 지 단체 간 지 단체 상 간  가지  다  ’, ‘ ’, ‘ ’ 3

격  한쟁 심  본질과 능에 상 하여 결 주  달라 야 함  고

할 것  청하고 는 것  해 다 러한 취지  고 할   . 

 행  상  한 가  상 간  한쟁 심 에 어 헌, 

재 는 심 상 행  헌  여   한  해여  하는 것·

에 그쳐야 하고  어  행 에 한 취  내지 그  과 

같   결  내리는 것  해야 한다 는  다양한 차  . 

 통하여 합헌  상태  복할  는 한   가지

고 고    행사  복  합헌  상태는 다양한 습, 

   에 가   한 해  결 에 라 합헌  상태

 하도  함  상  헌 상  한질 는 복   다고 보  

다.

 사건  안 가결 포행 는 안에 직   것  아니나, ○ 

안 심 결  한  본 가 열릴  는  결 한다는 미‧

가 므 청  원들  안 심 결  행사에 향  주는 , ‧

게 볼 경우  행 에 해당하고  사건 안 가결 포행 는 ‘ ’ , 

행 에 해당하므  헌 재 는 에 한  여   한  해여  

하는 것  어  그  과 같   결  내리는 것  

해야 한다 라   사건  안 가결 포행   사건 안 가결. 

포행 에 한  청 는  없어 각하여야 한다.

결정의 의의 

 결  당  한쟁 심  당사 능  는 헌   항 111 1 4○ 

  헌 재   항  가 에 해당하는지 여 에 62 1 1 ‘ ’

하여 헌 재 가  단한 결 다 헌 재 가 당  한쟁 심  . 

당사 능  하 므 당  한쟁 심  청 할 는 없고  , , 

원   등  상  한쟁 심  청 하거나 당  헌 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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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 청 하는 등      것 다.

 에  도  한    는지 여 에 하여 2012○ 

 항에   규 하고 지 않았다  결 에  한106 2 1 . 

  능  마비시킬 도에 러 는 안 다는 한계  하

다 에 라 결  건 에 한 한  한다   . ‘ ’

능  마비   므 결  건 에 하여는 한  실시  , ‘ ’

 없  하 다.

헌재 헌라 에  견  본 에  동   2006. 2. 23. 2005 6○ 

안   하여 어 한 안  하여 원안  본래  취지  , “

고  다  미  변경 는 도에 지 지 않는다   상  

안에 해당하는 것  보아 안  처리할  는 것  볼  다 라고 .”

결 한 후    항  신 었는  결  , 2010 95 5 , 

  항  해 에 한  결 다  결 에 는 원  심95 5 . 

사  거쳐 본 에  안  취지  내 과 직   는지 여

에 해  원안에  개 하고  하는 에 한 가 삭  는 변경‘ , , 

원안에 한 원  심사 차에  안  내 지 심사할  었는지 여

  단한다는   하 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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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관련 법령[ : ]

헌  

 당  립  복 당 는 보 다8 , .① 

당  그 직과 동  민주 어야 하 민   사· , ② 

에 참여하는  필 한 직  가 야 한다.

당   하는 에 하여 가  보  가는  , ③ 

하는 에 하여 당운 에 필 한  보 할  다.

당  나 동  민주  본질 에  에는 는 헌 재④ 

에 그 해산  할  고 당  헌 재  심 에 하여 해산, 

다.

  는 시  는  과할  없47 100 , 30② 

다.

헌 재   개  것(2011. 4. 5. 10546 ) 

청  사 가  상 간 가 과 지 단체 간  지61 ( ) , ① 

단체 상 간에 한   는 에 하여 다   에는 해당 

가  는 지 단체는 헌 재 에 한쟁 심  청 할  다.

항  심 청 는 피청  처  는 가 헌  는 1 ( )不作爲② 

에 하여 여  청  한  해하 거나 해할 한 험  

는 경우에만 할  다.

결  내 헌 재 는 심  상   가  는 지66 ( ) ① 

단체  한   는 에 하여 단한다.

항  경우에 헌 재 는 한 해  원   피청  처  취1② 

하거나 그  할  고 헌 재 가 에 한 심 청  , 

하는 결  한 에는 피청  결  취지에  처  하여야 한다.

  개  것(2018. 4. 17. 15620 )

 는 결  하 결  연 할  다7 ( ) , .① 

 는 집  후 시 하여야 한다.② 

단체 에  상   원  가진 당  하나  33 ( ) 20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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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가 다 다만 다  단체에 하지 아니하는  상  원  . , 20

 단체  할  다.

사  변경 원  상  연 에 한 동  본  77 ( ) 20 ( )動議

결  거나  각 단체 원과 하여 필 하다고 할 

에는   체 사   변경하거나 당  사  안건 

가   변경  할  다  경우 원  동 에는  첨 하여. 

야 하 그 동 에 해 는  하지 아니하고 결한다, .

안건  신  처리 원 에  안건 체계  심사  85 2( ) (① ㆍ

하여 사 원 에  안건  포함한다  항에  신 처리 상) 2

안건  지 하 는 경우 원  재 원 과 가 한 신 처리 상안건 

지  동 하 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라 한다  ( )( “ ” )動議

에게 하고 안건   원   원   원  재 원 과, 

가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  원  원 에게 하여야 한다. 

 경우  는 안건   원  원  지체 없  신 처리안건 지

동   결하 재 원  상 는 안건   원, 5 3 

 재 원  상  찬  결한다5 3 .

 항 후단에 라 신 처리안건 지 동 가 가결 었  에는 그 1② 

안건  항  간 내에 심사  마쳐야 하는 안건  지 하여야 한다  3 . 

경우 원 가 단에 라 지  안건 하 신 처리 상안건 라 한다 에 ( “ ” )

한 안  안한 경우 그 안  신 처리 상안건  본다.

원 는 신 처리 상안건에 한 심사  그 지   내에 마180③ 

쳐야 한다 다만 사 원 는 신 처리 상안건에 한 체계  심사. , ㆍ

 그 지 항에 라  것  보는 날 는 항에 라 , 4 86 1

 날   내에 마쳐야 한다90 .

원 사 원 는 한다 가 신 처리 상안건에 하여 항 본( ) 3④ 

에  간 내에 심사  마 지 아니하  에는 그 간  끝난 다  

날에  원 에  심사  마 고 체계  심사  하여 사 원ㆍ

  것  본다 다만 안  규 안  아닌 안건   본. , 

에  것  본다.

사 원 가 신 처리 상안건 체계  심사  하여 사(⑤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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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에 었거나 항 본 에 라  것  보는 신 처리 상안4

건  포함한다 에 하여 항 단 에  간 내에 심사  마 지 아니하) 3

 에는 그 간  끝난 다  날에 사 원 에  심사  마 고 

 본 에  것  본다.

항 단  는 항에  신 처리 상안건  본 에  것4 5⑥ 

 보는 날   내에 본 에 상 어야 한다60 .

항에 라 신 처리 상안건   내에 본 에 상 지 아니하6 60⑦ 

 에는 그 간  지난 후 처  개 는 본 에 상 다.

 각 단체 원과 합 한 경우에는 신 처리 상안건에 하⑧ 

여 항  항 지  규  하지 아니한다2 7 .

안건 심 본 는 안건  심 할  그 안건  심사한 원  심93 ( ) 

사보고  듣고 질  거쳐 결한다 다만 원  심사  거 지 아. , ㆍ

니한 안건에 해 는 안 가 그 취지  하여야 하고 원  심사  , 

거  안건에 해 는 결  질    생략하거나 그  하나  생

략할  다.

동 안에 한 동 는 그 안  갖 고 95 ( ) ( )修正動議① 

 여  상  찬  원과 연 하여 미리 에게 하여야 한다30 . 

다만 산안에 한 동 는 원  상  찬  어야 한다, 50 .

원 에  심사보고한 안  찬  없  가 다.② 

원 는  사항  안건에 해 는 안  할  없다.③ 

안에 한 안  원 에  그 원안  심사하는 동안에 하여야 하④ 

 그 안  그 원 에 한다, .

항에  동 는 원안 는 원 에  심사보고 에 라 1 ( 51⑤ 

원 에  안하는 경우  포함한다 한 안  취지  내 과 직   )

어야 한다 다만  각 단체 원과 합  하는 경우에는 그러. , 

하지 아니하다.

안  결 같  에 하여 여러 건  안  96 ( ) ① 

었  에는  다  각  에 라 결   한다.

가  늦게  안   결한다1. .

원  안  원  안보다  결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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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 안  여러 건  에는 원안과 차 가 많  것   3. 

결한다.

안   결 었  에는 원안  결한다.② 

한  실시 등 원  본 에  안건에 하여 106 2( ) ① 

  다  규 에도 하고 시간  한  지 아니하는 하  (

에  한 라 한다  하 는 경우에는 재 원  상  “ ” ) 3 1 

한  에게 하여야 한다  경우  해당 안건에 하. 

여 한  실시하여야 한다.

항에  는  상 안건별  하 그 안건  사1 , ② 

에 재  본 가 개  지 하여야 한다 다만 본  개   . , 

당  사 에 안건  가  경우에는 해당 안건   결 포 지 

 할  다.

원  항에  가  해당 안건에 하여 한  1③ 

할  다  경우 원 당 한 차 만 할  다. 1 .

한  실시하는 본 는 항에  한  결 포 7④ 

지 산 하지 아니하고  계 한다  경우  항 본 에도 . 73 3

하고   재 원  상  하지 아니하  에도  5 1 

계 한다.

원  한  실시하는 안건에 하여 재 원  상  3 1 ⑤ 

 한  결동  에게 할  다( ) .終結動議

항에  한  결동 는 동 가   시간  지5 24⑥ 

난 후에  결하  재 원  상  찬  결한다5 3 . 

 경우 한  결동 에 해 는  하지 아니하고 결한다.

한  실시하는 안건에 하여 한  할 원   상 없⑦ 

거나 항에 라 한  결동 가 가결 는 경우  한6

 결  포한 후 해당 안건  지체 없  결하여야 한다.

한  실시하는 에 해당 가 끝나는 경우에는 한  ⑧ 

결  포  것  본다  경우 해당 안건   다  에  지체 없  . 

결하여야 한다.

항 나 항에 라 한  결  포 었거나 포  것  7 8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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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는 안건에 해 는 한  할  없다.

산안등과 항에 라 지  산안  안에 85 3 4⑩ 

해 는 항  항 지  매  월 지 하고 같  항에 라 1 9 12 1 , 

실시  한 계   본  한  결동 에 , , 

한 심 차 등  월   시에 료한다12 1 12 .


